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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귀하께서       년    월    일 신청한 상속세 물납에 대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3조, 제73조의

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3항ㆍ제5항, 제71조, 제72조제4항ㆍ제5항 및 제75조의3제2항ㆍ제4

항에 따라 위와 같이 [ ]물납(변경)허가 [ ]물납(변경)불허가 [ ]물납재산 변경명령 결정ㆍ통지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     월      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무 서 장    [인]

              귀하

※ "① 물납재산수납일"란의 물납재산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70조

제6항 및 제72조제2항 및 제75조의3제4항에 따라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
